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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무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

다. 납세자의 신고와 과세관청의 부과 또는 경정결정 등에 이르는 과정은 결국 확정

된 세금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어야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체납조세의 징수는 

국가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체

납관리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체납조세 징수업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체납 이전 단계에서는 발생원인

이 규명되어야 하고, 체납 이후 단계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

행해야 함과 동시에 자산능력이 없거나 재산보유 사실을 은폐하는 체납자를 적절하

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체납관리의 초점이 주로 세수 확보와 실적 중심

의 관리에 치우치다 보니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법은 실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체납발생 원인분석이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체납처분 절차는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자력집행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효율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와 다른 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은 지방세법상 체

납처분에도 대부분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과금의 체납

처분 절차가 국세징수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적 정비가 중요한 분야라

고 볼 수 있다. 특히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는 국세 우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

한 수단인 동시에 기존의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매 및 

공매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체납액 현황 및 체납조세 징수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Ⅲ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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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경매와 공매의 비교를, 제Ⅳ장에서는 경매와 공매의 비교를 통해서 본 체납처

분제도의 문제점을, 제Ⅴ장에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와 더불어 체납조세문제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해서 대책을 수립

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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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체납조세 징수제도

1. 우리나라의 체납액 현황

가. 국세

납세인원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2004년도 납세인원은 

1993년도에 비해 62%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에 199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세무서 

정원은 13,000~14,000명 정도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납세자 수 및 세원

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세무서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측면이 있다.

<표 Ⅱ-1> 연도별 국세체납 현황

(단위: 억원,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체납액 60,356
62,901
(4.22)

71,301
(13.35)

81,249
(13.95)

95,550
(17.60)

121,799
(27.47)

정리실적 35,936
42,830
(19.18)

50,048
(16.85)

57,706
(15.30)

67,877
(17.63)

86,925
(28.06)

미정리 24,420
20,071

(△17.81)
21,253
(5.89)

23,543
(10.77)

27,673
(17.54)

34,874
(26.02)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체납액
127,065
(4.3)

120,574
(△5.1)

133,930
(11.1)

148,544
(10.9)

159,974
(7.7)

186,230
(16.4)

정리실적
92,580
(6.5)

89,283
(△3.6)

105,155
(17.8)

119,693
(13.8)

130,803
(9.3)

146,506
(12.0)

미정리
34,485
(△1.2)

31,291
(9.3)

28,775
(△8.0)

28,851
(0.3)

29,171
(1.1)

39,724
(36.2)

  주: 1. 총체납액은 전년도 이월액(미정리)에 현년도 발생액을 합한 금액임.
       2.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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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을 보면 누적액 기준의 총체납액이 1993년도에는 6조 356억원이었지만, 

2004년에는 18조 6,230억원으로 체납액 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세수 확

보를 위한 일선 세무서의 노력에 힘입어 정리 실적 규모 또한 1993년에 비추어 2004

년에는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정리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발

생액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미정리 부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표 Ⅱ-2>에서와 같이 총체납액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

전까지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0년 이후에 18~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Ⅱ-2> 국세체납액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체납액/내국세 17.7 16.4 16.1 16.5 18.3 23.8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체납액/내국세 23.9 17.8 19.1 18.7 17.9 20.1

  주: 내국세는 연도별 세입의 내국세부분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Ⅱ-3>은 세목별 체납액 규모와 세목별 비율을 나타낸 자료이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체납액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 중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비중이 높은 주된 세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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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가가치세

체납액 27,536 
(21.7) 

28,561 
(23.7) 

34,725 
(25.9) 

41,197 
(27.7) 

52,350 
(32.7) 

68,176 
(36.6) 

정리실적 20,087 
(21.7) 

20,235 
(22.7) 

26,796 
(25.5) 

31,068 
(26.0) 

39,927 
(30.5) 

51,103 
(34.9) 

미정리 7,449 
(21.6) 

8,326 
(26.6) 

7,929 
(27.6) 

10,129 
(35.1) 

12,423 
(42.6) 

17,073 
(43.0) 

법인세

체납액 7,425 
(5.8) 

5,720 
(4.7) 

7,254 
(5.4) 

10,891 
(7.3) 

13,377 
(8.4) 

15,643 
(8.4) 

정리실적 6,113 
(6.6) 

4,626 
(5.2) 

6,405 
(6.1) 

9,324 
(7.8) 

11,947 
(9.1) 

13,600 
(9.3) 

미정리 1,312 
(3.8) 

1,094 
(3.5) 

849 
(3.0) 

1,567 
(5.4) 

1,430 
(4.9) 

2,043 
(5.1) 

소득세

체납액 24,98
(19.7) 

23,394 
(19.4) 

27,509 
(20.5) 

29,177 
(19.6) 

29,140 
(18.2) 

33,202 
(17.8) 

정리실적 19,593 
(21.2) 

18,848 
(21.1) 

23,170 
(22.0) 

24,674 
(20.6) 

25,123 
(19.2) 

27,306 
(18.6) 

미정리 5,389 
(15.6) 

4,546 
(14.5) 

4,339 
(15.1) 

4,503 
(15.6) 

4,017 
(13.8) 

5,896 
(14.8) 

상속·증여세

체납액 4,181 
(3.3) 

1,874 
(1.6) 

2,062 
(1.5) 

1,869 
(1.3) 

1,675 
(1.0) 

2,413 
(1.3) 

정리실적 2,594 
(2.8) 

1,073 
(1.2) 

1,332 
(1.3) 

1,438 
(1.2) 

1,388 
(1.1) 

1,644 
(1.1) 

미정리 1,587 
(4.6) 

801 
(2.6) 

730 
(2.5) 

431 
(1.5) 

287 
(1.0) 

769 
(1.9) 

과년도수입

체납액 46,782 
(36.8) 

44,952 
(37.3) 

45,524 
(34.0) 

45,260 
(30.5) 

44,198 
(27.6) 

47,623 
(25.6) 

정리실적 32,826 
(35.5) 

33,010 
(37.0) 

34,621 
(32.9) 

36,851 
(30.8) 

36,793 
(28.1) 

37,971 
(25.9) 

미정리 13,956 
(40.5) 

11,942 
(38.2) 

10,903 
(37.9) 

8,409 
(29.1) 

7,405 
(25.4) 

9,652 
(24.3) 

기타

체납액 16,159 
(12.7) 

16,073 
(13.3) 

16,856 
(12.6) 

20,150 
(13.6) 

19,234 
(12.0) 

19,173 
(10.3) 

정리실적 11,367 
(12.3) 

11,491 
(12.9) 

12,831 
(12.2) 

16,338 
(13.6) 

15,625 
(11.9) 

14,882 
(10.2) 

미정리 4,792 
(13.9) 

4,582 
(14.6) 

4,025 
(14.0) 

3,812 
(13.2) 

3,609 
(12.4) 

4,291 
(10.8) 

합계

체납액 127,065 
(100) 

120,574 
(100) 

133,930 
(100) 

148,544 
(100) 

159,974 
(100) 

186,230 
(100) 

정리실적 92,580 
(100) 

89,283 
(100) 

105,155 
(100) 

119,693 
(100) 

130,803 
(100) 

146,506 
(100) 

미정리 34,485 
(100) 

31,291 
(100) 

28,775 
(100) 

28,851 
(100) 

29,171 
(100) 

39,724 
(100) 

<표 Ⅱ-3> 세목별 국세체납 현황

(단위: 억원, %)

  주: (  ) 안은 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부분의 각 합계 중에서 해당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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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에서 보듯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의 경우 체납자 수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반면 체납액은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 

관리가 체납액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4> 미정리체납액 계급별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2002 2003 200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억원 이상 2,670
(0.5)

9,175
(31.8)

2,423
(0.4)

7,276
(25.0)

3,421
(0.5)

10,653
(26.8)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136
(1.1)

3,339
(11.6)

5,021
(0.8)

3,229
(11.1)

7,917
(1.1)

4,629
(11.7)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6,647
(8.2)

7,709
(26.7)

61,331
(9.2)

9,262
(31.8)

66,982
(9.5)

12,709
(32.0)

1천만원 미만 514,752
(90.3)

8,628
(30.0)

595,498
(89.6)

9,404
(32.2)

626,621
(88.9)

11,733
(29.5)

합 계 570,205
(100)

28,851
(100)

664,273
(100)

29,171
(100)

704,941
(100)

39,724
(100)

  주: (  ) 안은 각 연도 미정리체납액 합계 중에 해당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지방세

<표 Ⅱ-5>는 최근 5년 동안의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규모와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

여준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해 체납액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세에 비해 지방세 관리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업무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Ⅱ-5>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단위: 백만원, %) 

2000년도분 2001년도분 2002년도분 2003년도분 2004년도분

체납액 245,695
278,242
(13.2)

356,883
(28.3)

686,216
(92.3)

1,119,587
(63.2)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률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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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은 지방세 체납액을 세목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전체 세목 중 주민세, 자

동차세, 취득세의 체납비중이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6> 세목별 지방세 체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체납액 192,947
(17.2)

30,861
(2.8)

5,703
(0.5)

0
(0)

321
(0.0)

23,069
(2.1)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체납액 103,929
(9.3)

319,199
(28.5)

49,413
(4.4)

256,253
(22.9)

43
(0.0)

709
(0.1)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합계

체납액 39
(0.0)

81,662
(7.3)

150
(0.0)

50,634
(4.5)

4,655
(0.4)

1,119,587
(100)

  주: 1. 2004년도 발생분 기준임.
       2. (  ) 안은 해당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5

2. 징수와 체납처분

가. 개요

국세의 체납조세 징수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르지만, 지방세의 체납조세 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체납처분에 관해 한 개의 조문(지방세법 제28

조)만 두고 있고, 나머지 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따라서 지방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1) 이외에는 국세징수법상 절차

와 동일하다. 체납조세 징수절차는 [그림 Ⅱ-1]과 같이 진행된다. 이하에서는 국세징

수법을 중심으로 체납조세 징수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1) 독촉장 발부기한(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납기전 징수사유(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확정전 보
전압류사유(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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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체납조세 징수절차

납세

고지
독촉

결손

처분

체납처분

공매

(매각·환가)

배분

(청산)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

나. 체납처분 이전 단계

1) 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이를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서, 납세의 고지가 없으면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와 신고

납세방식 조세의 신고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신고납

세방식의 조세에서도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를 확정

하기 위해 과세처분이 필요하고 이 때의 납세고지는 그 효력발생 요건이 된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

지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그 납세고지의 적법, 유효 여부는 

당해 납세고지 자체만으로 독립시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2).

2) 대법원 1984.1.24. 선고 83누476 판결,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702 판결,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 대법원 1994.5.10. 선고 94누2077 판결, 대법원 200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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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촉 

납세자가 납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앞서 그 이행을 최

고(催告)하는 행위를 독촉이라 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세

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 세무서장은 15일 내

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3조 제1,2항). 독촉장 또는 납부최

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내로 한다(국세징수법 제23

조 제3항). 그러나 이들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이에 위배되어도 독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독촉은 납세의무의 소멸시효중단을 가져온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또한 체

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독촉장에 의한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3) 징수보전 및 징수유예

조세 징수는 확정된 조세를 납기까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기에 이르지 않

아도 미리 징수하는 납기전 징수와 확정되지 않은 조세에 대해 미리 압류할 수 있는 

확정전 보전압류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납기전 징수3)는 이미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 조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용 실추, 자

력 상실 등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조세의 징수확보를 목적으로 본래 납세자가 

선고 2001두3570 판결 등

3)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4조).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 경매가 개시된 때
   ⑥ 법인이 해산한 때
   ⑦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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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곧바로 이행을 청구하고 체납처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징수처분이다. 이는 독촉절차 없이 곧바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단서). 또한 납기전 징수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확정된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확정전 보전

압류와 다르다(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세무서장은 납기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세로 확정되리

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4

조 제2,3항). 이러한 확정전 보전압류는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에 비유할 수 있다. ‘국
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세액 및 과세관청이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액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

한편,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

인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주는 징수유예제도5)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4) 대법원 1995.6.13. 선고 95누2562판결

5)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도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5조).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

차가 진행중인 때
   또한 세무서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

를 유예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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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납처분 단계

1) 체납처분의 의의 및 내용

체납처분이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하여 그 공매대금으로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체납처분은 협의의 체납처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이에 대하여 교부청구는 현재 진행중인 강제환가 절차의 집행기관에 환가

대금의 교부를 요구하여 그것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민사

집행 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가압류는 징세관서가 압류하고

자 하는 납세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압류되어 있을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

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이다.

2) 재산의 압류

가) 개념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그 독촉에 관한 조세를 독촉장을 발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

한 날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의 압류가 행하여진다(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또한 납기전 징수나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한 조세와 같이 일정한 사실이 발생

한 경우에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세에 관하여는 독촉을 경유하지 않고 압류가 행하

여진다.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체납처분의 

제1단계이다.

나) 압류대상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납세자의 소유에 속해야 하며,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어

야 한다. 따라서 제3자 소유의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령에 의하여 압

류가 금지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각 법령에는 그 목적에 따라 압류금지 재산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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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둔 경우가 있고,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국세징수법 제31조)과 급여의 압류제한(국세징수법 제33조) 및 조건부 압류금지 재

산(국세징수법 제3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초과압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국

세징수법 제33조의 2).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초과압류금지원칙을 세법에 채용한 것

이다. 한편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

여야 하고,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3조)고 하여 채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초과압류를 인정하고 있다. 

라) 압류절차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압류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

증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인 경우에는 그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은 그 밖에 압류절차상 세무공무원의 수색·질

문·검사의 권한과 행사절차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 압류의 효력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

이 있으므로 이에 반한 채무의 변제, 채권의 양도, 권리의 설정 등과 같은 압류채권자

에게 불리한 처분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처분 금지의 효력

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것이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있

어서 그와 같은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또

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매각대금에서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등과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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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국세징수법 제35조).

바) 압류의 해제

압류의 해제는 유효한 압류에 의하여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

이다. 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해제 이후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해제할 때까지 이루어

진 처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필요적 해제사유6)

와 임의적 해제사유7)를 들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

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

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국세

징수법 제54조 제1, 3항).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징세기관의 공매절차 또는 그 외의 강제환가절

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에서 체납세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배당을 구하는 행위를 교부청구8)라고 한다. 교부청구는 이미 압류되어 있

6) 세무서장은 다음의 경우에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①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7)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국
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①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③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④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8) 세무서장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
세징수법 제56조).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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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산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민사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와 그 성질을 같이하며, 이 경우에도 조세의 일반적 우선권이 인정된

다.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교부청구를 하면 그러한 배분금을 수령

할 법적 지위를 취득한다. 또한 교부청구도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

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

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

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

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는 중복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9)이므로 징세관서는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부청구는 선행의 집행절차가 해

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가 참가압류이다.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참가압류

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또한 참가압류는 교

부청구에 갈음하는 넓은 의미의 체납처분으로서 국세징수권의 행사방법이므로 소멸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압류에 참가한 세

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催告)할 수 있다.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 경매가 개시된 때
   ⑥ 법인이 해산한 때

9) 그러나 대법원이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간의 이중압류를 허용함으로써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보
다 본압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참가압류제도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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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가

가) 개념

압류재산의 환가(換價)는 징세관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는 체

납자의 권리를 상실케 하는 중요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다. 특히 매각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

다. 환가의 방법에는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다.

나) 환가의 요건

적법한 압류는 환가의 전제요건이다. 압류재산은 압류에 관계된 국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각할 수 없다. 이는 확정전 보전압류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국세징수법 제

61조 제3항).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

61조 제4항). 심판청구에서 당사자의 청구가 기각되면 공매가 가능하고 그 이후 조세

소송의 제기는 이를 저지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10)(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는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신속한 공매절차의 진행이라는 두 가지 요구의 조화

를 꾀한 정책적 규정이다.

다) 공매와 수의계약

공매란 공기관에 의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

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를 의미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한다(국세징수법 제67조 제1항).

공매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압류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시킬 수 있다(국세징

10) 대법원 1991.6.25. 선고 91누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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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제61조 제1항 단서).

수의계약11)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

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이에 대한 예외가 된다. 

5) 청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 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

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 한다. 청산 절차는 체납처분 절차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절차에 있어서 배분업무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국세징수법 제80조 제2항).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그

러나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체납처분은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

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체납자의 요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국세징수법 제85조). 세무서장은 체납처

11)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②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

려가 있는 때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⑤ 제1회 공매 후 1연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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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간 공고하

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①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또

는 ②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

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

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결손처분

결손처분12)은 납세자의 소재 파악의 곤란이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체납을 집행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또는 체납처

분의 집행이 체납자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종래 결손처분은 체납조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해석되었

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국세기본법 제26

조)13)하고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결손처

분은 체납처분의 종료사유일 뿐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닌 것

12)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8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

제받게 된 때

13)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1996.12.30.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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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지남으로써 비로소 납

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 한편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

86조 제2항)14).

14)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1999.12.28.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한 때)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
분을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
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의 개정을 통해 결손처분 당시에 압류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
고 체납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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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매와 공매의 비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체납처분 단계 중 압류와 배분된 매각대금의 충당은 세무

서장이 담당하지만, 그 외에 공매절차와 배분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 비교될 수 있는데, 두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방식이란 것은 동일하지만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

매 절차를 국세징수법에서 따로 규정하여 경매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하

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의 비교를 통해 공매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경매와 공매의 개념

경매와 공매란 용어는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분류방식에 따

라 [그림 Ⅲ-1]와 같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림 Ⅲ-1] 경매와 공매의 개념

경매

(광의의 경매)

공경매

(광의의 공매)

사경매

국세징수법상 공매
(협의의 공매)

유입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의 공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협의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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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자를 경쟁시켜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계약하는 경쟁체결방식의 매매방법이다. 공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사경매를 포함하여 광의의 경매라 한다. 또

한 공경매 즉, 공적기관에서 일반경쟁 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는 

광의의 공매라 한다. 여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입자산15), 수

탁재산16), 국유재산17)의 매각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공경매 중 민사집행법에 의

한 경매를 협의의 경매라 하는데, 이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된다. 또한 국세

징수법상 공매를 협의의 공매라 한다. 이하에서는 협의의 공매와 협의의 경매를 중심

으로 양 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즉, 협의의 공매는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2호로 제정, 공

포된 국세징수법 제3장에 규정된 것이 시초이다.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은 세무서장이 

공매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그러나 공매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수반하는 행정처분으로 세무공무원이 실제 집행하는 데에는 어려

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1983년 12월 19일에 개정된 국세징수법에는 재산매각 전문기

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당시 성업공사18))에서 공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압류재산의 

매각대행제도를 신설하였다. 더 나아가 199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국세징수법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뿐만 아니라 매각재산의 배분행위와 공매의 부수 절차인 소

유권 이전업무까지 수행하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1998년 IMF 당시 체납재산의 증가에 비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은 가장 

큰 실적을 보였다. <표 Ⅲ-1>와 같이 2001년까지 압류재산 수탁실적은 감소해오다가 

2002년 이후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임.

16)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
여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임.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

18) 1962년 4월 6일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는 1999년 12월 31일 공
사법 개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칭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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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한국자산관리공사 연도별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탁실적

(단위: 건)

연도 국세 지방세 공과금 계

1998 36,056 2,784 39 38,879

1999 31,310 3,764 10 35,084

20001) 14,786 2,392 39 17,217

2001 18,843 3,616 153 12,612

20022) 14,595 4,304 1,189 20,088

2003 23,769 6,931 1,263 31,963

  주: 1) 2000년 4월 일부 압류재산에 대한 자체공매 실시

       2) 2002년 4월 국세청 자체공매를 폐지하고 전량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기로 
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

2. 경매와 공매의 절차

가. 경매 절차

경매접수로부터 주요 기일을 중심으로 경매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Ⅲ-2]와 같다. 

경매신청이 적법하면 집행법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은 경매개시결정을 하

고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을 공시할 수 있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

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집행법원은 매각준비 절차를 밟는데,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하고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전세권자·가등기권리자·조세 등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한

다. 한편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

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해 조사하도록 명하여 적정한 최저매각가

격의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을 돕는다. 또한 집행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하여 부

동산을 평가하는데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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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인의 평가서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하도록 하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매각기일이 개시되면 집행관 주재하에 입찰이 실시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의 신청보증

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한다. 집행관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각실시가 끝

난 뒤에는 미리 정해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열리고, 이해관

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매각허부를 결정한다.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납부가 완성되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권과 소

유권을 취득하며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대금납

부가 완성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은 실효된다. 만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

우 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해서 권리이전절차를 밟을 수 있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진행한다. 

[그림 Ⅲ-2] 경매절차 흐름도

경매접수 대금지급기한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종기결정및  

공고

- 부동산현황조사

- 최저매각가격 결정

- 공과주무관청에 최고

- 매각기일, 매각결정 

기일 지정공고

-입찰실시

-최고가매수신고

인 결정

-보증금반환

- 매각허부 결정

- 즉시항고, 

재항고

-권리이전 및 

인도

-매각대금 배당

나. 공매 절차

공매 절차도 기본적인 흐름은 [그림 Ⅲ-3]과 같이 경매와 비슷하다. 세무서장은 감

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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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공고 및 공매통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업무는 인터넷입찰로만 운영되므로, 이용자들은 입찰일에 

맞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찰하면 된다. 개찰 후 최고가매수인이 낙찰자로 선정되면 

나머지 매수신청자에게 입찰보증금은 환불하며, 세무서장은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이 있은 후 낙찰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재산을 

취득하게 되며 매각대금에 대해 배분 절차가 진행된다.

[그림 Ⅲ-3] 공매절차 흐름도

공매의뢰 입찰·개찰일시 납부기한

-공매예정가격 결정

-공매공고및공매통지

-입찰실시

-낙찰자선정

-입찰보증금환불

-매각결정

-권리이전 및 인

도

-매각대금 배분

3. 경매와 공매의 비교

경매와 공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경쟁계약방법에 의해 강제처분하는 점은 동일하지

만, 도입 이유의 근본적인 차이에 따라 근거법률과 집행기관이 다른 점 이외에도 <표 

Ⅲ-2>과 같이 구체적인 집행방법상에 차이가 있다. 채권자의 자력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이 그 집행을 담당하는 반면, 조세채권 

또는 각종 공과금 등 국가의 신속한 수입조달을 위해 채권자인 국가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공매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경매의 경우 경매신청이 적법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경매개시결정의 사실을 등

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하는데, 모든 압류가 강제집

행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사실을 공시하기 위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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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매신청자가 경매신청 이전에 압류를 하지 않

고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만 있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매는 

압류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반드시 압류를 거칠 것을 요건을 하며, 공매개시사실

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대상물건의 소재, 상태 및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를 파악하기 위

해 경매의 경우 감정평가 이외에도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조사를 해야 하지만, 공매의 

경우 별도의 부동산 현황조사는 없다. 매각기일에 유찰(낙찰자가 없는 경우)되면 다

음 매각기일은 일정금액을 낮추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경매에 비해 공매

가 체감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공매에 의한 낙찰가가 높은 편이다.

한편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상에 각종 절차적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 민사집행법

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①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②채무자 및 소유자, ③압류등기 전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부동

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로 구분된다. ③의 유형은 등기부를 보면 바

로 알 수 있는 자들로서 용익물권자(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자(질권, 저당

권), 환매권자, 등기임차권자, 순위보전의 가등기권리자 등이 해당된다. 반면 ④의 유

형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자들로서 유치권자, 점유권자와 같은 물권자 및 법

률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등이 해당된다. 반면 

공매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공유자, 전세권·질권·저당

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지상권자, 지역권자, 등기임차권자, 가등기권자, 교부청구

를 한 자)들로 경매에 비해 그 범위가 좁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이

중강제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든 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나누어 배당받는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 때문이다. 특히 배당요구의 경

우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미리 그 시기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의 경우 첫 매각

기일 이전을 배당요구종기로 명문화하고 있지만, 공매는 그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대

법원 해석에 따라 배분요구계산서 작성시를 종기로 보고 있다.

매각방식으로 경매는 매각기일 당일에 직접 가야 하는 현장입찰, 기일입찰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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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반면, 공매는 일정기간(보통 3일)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인터넷입찰, 기간

입찰방식을 취한다. 또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도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등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고 버

티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경매는 인도명령을 받아 부동산의 인도·명도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매수인은 이들을 상대로 다시 소

송을 해서 집행권원을 얻어야 인도·명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낸 입찰보증금은 경매의 경우 채

권자들에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지만, 공매의 경우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

속된다. 한편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경매 또는 재공매에 들어가는데 

경매시에는 전낙찰인이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공매시에는 매수제한규정이 없어 전

낙찰인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경매의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허

가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새로운 매각을 실시함으로써 초래되는 절차지연을 막기 위

해 미리 차순위매수신고를 받아 매각허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매수

인인 경우 경매시 채권액과 매수대금은 상계가 가능하지만, 공매시에는 상계가 불가

능해 채권자가 매수대금 전액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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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공매와 경매의 비교

구 분 경      매 공      매

적용원칙 채권자 평등원칙 국세 우선의 원칙

집행기관 법원 세무서장

근거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개시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경매개시 기입등기 
공시

압류한 후 공매. 별도의 개시 기입등
기 없음.

물건현황조사 집행관의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별도의 자료 없음

(감정평가서 활용)

입찰보증금 매각예정가격의 10% 입찰금액의 10%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낙찰허가결정전 제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전까지 
제출

매각예정가격 
체감비율

통상적으로 전차 가격의 20%씩 체감
2회차부터 1회차 매각예정가의 10%
씩 체감하여 50%까지 진행.

이해관계인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90조 국세징수법 제68조

이해관계인의 
절차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배당요구신청시 
통지를 받을 권리, 경매기일에 출석할 
권리, 경락허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
고할 수 있는 권리 등

통지받을 권리

배당요구종기 첫 매각기일 이전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매각방법
-현장입찰 

-기일입찰(現), 기간입찰(병행가능)
-인터넷입찰(2004.10. 전면실시)
-기간입찰(現)

인도명령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 없음

대금납부기한 30일
7일(60일까지 연장가능). 

실무에서는 1천만원 미만 7일 이내, 
1천만원 이상 60일 이내로 정함. 

잔대금불납시 
입찰보증금

배당할 금액에 포함됨. 국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됨

대금불납시 
전낙찰인의 

매수자격제한
매수할 수 없음 매수제한규정 없음

차순위매수신고제도 있음 없음

저당권부채권의 
상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매수대금과 상계가능(민사집행
법 143조 2항)

상계불가(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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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행 체납처분제도의 문제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체계

로 운영되고 있다. 체납처분 절차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보다 간단한 이유는 주로 

집행기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관이 압류재산

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담보장치를 제3자인 법원이 실행하도

록 하는 규정들을 많이 담고 있다19). 그러나 체납처분 절차의 간단한 체계는 절차법

이 충분히 다루어야 할 내용을 상당부분 규정하지 않아 실무상 법해석 및 집행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체납처분 절차는 조세채권의 만족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다보니 국가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표와 같이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는 각종 기일규정과 공시규정은 공백상

태에 있다.

<표 Ⅳ-1> 민사집행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기일규정과 공시규정의 비교

구 분 민사집행법상 경매 국세징수법상 공매

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경매개시결정등
기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94조)
규정없음

배당요구종기일 공고 
및 고지

‘첫 매각기일 이전’이 배당요구종
기일로서, 배당요구 대상자에 대
해 고지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84조)

규정없음

(배당요구종기일에 관한 규정없음)

매각기일·매각결정
기일 공고 및 통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함(민사집
행법 제104조)

규정없음

(매각기일은 공매공고에 포함되나, 
매각결정기일에 관한 규정없음)

19) 민사집행법 제85조(현황조사), 제84조 제2항(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및 고지), 제86조(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 제1항(경매개시결정등기), 제104조 제2항(매각기일과 매각결정
기일의 통지), 제123조 제2항(부동산매각 불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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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강제집행 절차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다. 더욱이 대법

원20)은 배당 절차상 특정조문21)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을 체납처분 절차에서 준용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체납처분 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

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들지만, 절차의 신속성은 절차법의 공통

과제이며 조세채권의 확보는 국세우선권으로 충분히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차이점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체납처분 절차의 운용과정에 의문이 발생하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또

는 예규로 그 흠결을 보충하여 왔는데22), 해석기준에 불과한 기본통칙이 법률의 해

석범위를 넘는 내용을 포함23)하는 등 법률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

인 집행의 소지가 크다. 한편 국세징수법의 일부 규정들 간에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도 있고, 이중집행에 대한 조정규정이 없어서 국세징수법상 절차가 민사집행법상 절

차와 충돌하여 선의의 매수자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림 Ⅳ-1] 공매제도의 이해관계자 유형

체납자(채무자)

매수인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 
각종기관

저당권자 등 물권자

임차인, 고용인

일반채권자

20)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21)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구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배
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구민사소송법 제605조

22) 체납처분의 실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형성될 때 판결내용을 법령의 개정이 
아닌 기본통칙의 제정 또는 개정형식으로 보완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곽용진, ｢체납처분절
차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p.46 각주 인용).

23)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81-0…3(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의 지급), 81-0…4(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81-0-…5(가압류·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잔액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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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모두의 권리관계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확

정지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림 Ⅳ-1]에서 보듯이, 체납처분 절차는 국가기관에 속한 

채권자, 민간채권자24), 채무자인 체납자, 매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개입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는 집행기관이자 채권자인 국가가 주도하다보니 

다른 이해관계인의 절차법적 권리보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 이외

의 채권자와 매수인에 대한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1. 배분대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공매의 매각대금이 분배되는 배분대상채권에 대해 국세징수법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세징수법 제81조).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국세우선의 예외채권(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담보가등기

채권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배분대상채권에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 지급하

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표 Ⅳ-2>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과 같이 국세징수법상 

배분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특히 민사집행법상 배당대상이 되는 채권들)은 

배분에 참여하는 길이 막혀 있고, 체납자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별도로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은 국세징수법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25), 법

령의 규정이나 법리 해석상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근저당권보다 앞

선 가압류채권은 배분대상26)으로 본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

24) 민간채권자에는 ①물권설정을 통해 강제집행시 배당요구 또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물권자, 
②법률에 의해 특별히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 3개월분 임금채권자들과 ③그 밖의 일반채권
자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당유형에 따라 절차법적 보호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25) 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1586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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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담보권보다 후순위에 있는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 못한 일반채권자

가 가압류하여 배당요구하는 경우)는 해석상 배분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공매제도에

서 국세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조세채권의 확보만 중시하고 일반채권자의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27).

<표 Ⅳ-2> 공매와 경매시 배분대상채권의 차이

공      매 경      매

∙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
처분비

∙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
처분비·지방세·공과금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
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담보가등
기채권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
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자

  - 압류등기 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민법·상법 등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
는 자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
자

∙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
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
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국세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 또는 참가압류등기가 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매통지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체납처분 절차에서 국가 이외의 채권자는 공매통지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공매개

시 사실을 알게 되고 배당요구를 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징수법 제

68조에 따라 공매공고의 내용을 통지해야 할 자는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매

26) 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두7971판결

27) 장상록,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제도에 대한 소고｣,
자치발전 2005.11,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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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

리를 가진 자이다28). 이들에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서류

를 송달한다. 이에 따라 가압류권자, 입주자(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는 의무통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매실무상 일반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29). 

반면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는 배당요구를 하는 전세권자, 법원에 알려진 배당요

구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등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취지와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고,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전

세권자, 가등기권리자, 조세 등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채권의 유무, 원

인,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

법상 통지대상의 범위는 다음 <표 Ⅳ-3>와 같이 비교된다30).

<표 Ⅳ-3>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상 통지대상의 범위 비교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84조 제2항, 4항 국세징수법 제68조

<경매개시결정 송달대상>∙ 채무자

<배당요구 종기의 고지대상> ∙ 배당요구를 하는 전세권자
∙ 법원에 알려진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법원에 알려진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법원에 알려진 민법·상법 등에 의해 우선변제청구
권이 있는 채권자1)

<채권액 등 신고 최고대상> ∙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등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가등기권리자 
∙ 조세 등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공매재
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 전세권·질권·저당권 
∙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지상권·지역권 
  -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 가등기권자 
  - 교부청구를 한 자

주: 1) 예를 들면 3개월분 임금채권자,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채권자 등

28) 법 제68조에서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8-0…1).

29) 곽용진, 전게 논문, p. 74

30)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국세징수법 및 동 기본통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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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사실을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대금의 배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데, 특히 관련 채권자들은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가압류권자는 대법원 판례31)가 가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행한 

경우 양자의 배분순위는 동순위로서 안분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가압류권자

에 대해서도 배달증명에 의해 공매통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32). 그러나 국세징수법 

규정은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공매공고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공매개시 사실을 알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미처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

론 국세징수법 등에 불충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가압류권자, 

입주자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실무처리하고 있으나, 등기우편 방식이 아

닌 일반우편 방식을 취함으로써 공매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 배분요구의 종기 규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

자33)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

구를 해야 한다34).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기일 이전 법원이 정한 

날’인 반면,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국세징수법상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배분계산서 작성일’까지 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35).

구 민사소송법36)의 배당요구 종기는 ‘매각결정기일’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단축시켰다. 첫째, 매수신청자는 선순위채권을 감안하여 

31) 대법원 1998.12.11. 선고 98두10578판결

32) 곽용진, 전게 논문, p. 74

3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및 그 밖에 우선변제청구권으
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34)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35)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36) 민사소송법(2002년 1월 26일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이전의 것) 제6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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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매각결정기일까지 선순위채권자가 나타날 수 있어

서 매각결정기일에 와서 매수신청자가 매수를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다. 둘째, 집행

법원이 매각개시결정 당시 잉여가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매를 계속 진행했으

나 매각결정기일 이전에 배당요구가 들어와 잉여가망이 없게 되면 매각결정기일에 

와서 매각불허결정을 하고 기존의 절차를 무용하게 된다. 셋째, 채무자의 재산을 조

사하는 등 권리 행사를 위해 노력한 압류채권자가 뒤늦게 나타난 다른 채권자나 가장

채권자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일이 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 공매제도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매각결정기일보다도 늦

은 배분계산서 작성일로 해석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교부청구 규정 및 배분잔액 귀속 규정에 대한 문제점

체납자의 파산선고시까지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 등은 파산관재

인에게 교부청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99년 12월 28일 국세징수법 개정

으로 납기전 징수사유에서 파산선고의 개시를 삭제함에 따라 납기전 징수사유를 교

부청구의 개시요건으로 보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해석상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

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제56조에 ‘파산관재인’을 존치시키고 국세징수법 시행

령에 파산관재인에 대한 교부청구 규정을 여전히 두고 있다. 즉, 납기전 징수사유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과 교부청구에 관한 동법 제56조가 해석상 충돌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그 배분대상은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 이외에 교부청

구된 조세채권과 공과금 및 담보채권에 배분하고 잔여액은 체납자에게 배분한다37).

즉, 국세징수법은 배분잔여액을 체납자에게 귀속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규정하고 있다38). 그러

37)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

38)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81-0…3(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의 지급), 81-0…4(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81-0-…5(가압류·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잔액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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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규정의 개정 없이 법의 해석이라 할 수 있는 기본통칙으로 법규정과 다르게 법

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39).

5.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의 경합에 따른 문제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공매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경

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병존하는 양 절차 중 먼저 소

유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우선40)하게 됨에 따라 무효가 되는 절차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의 낭비는 물론 부동산 소유자는 감정평가료, 송달료 등 집행비용의 중복적 부담

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한쪽 절차에서 먼저 소유권이 이전(매각대금 완납시)되었더라도 실제 등기촉탁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 중 다른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사실을 모르고 다시 환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시키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시 필요한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위험성이 있다. 실제 공매에 낙찰되어 매

각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이 늦어져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 경매 절차에서 동일한 물

건이 나중에 매각결정되어 매수대금을 납부한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진

정한 소유자인 공매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에 필요한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

례도 발생하고 있다41).

경매 절차와 공매 절차 모두 소유권 이전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42). 경

매 절차와 공매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현 제도하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은 먼저 매각대금을 완납한 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39) 장상록,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제도에 대한 소고｣,   
자치발전 2005.11., p. 149

40) 민사집행법 제135조, 국세징수법 제77조

41) 김경종,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2006, pp.
15~22

42)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268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Ⅳ. 현행 체납처분제도의 문제점 41

대금납부를 한 매수인은 다른 절차에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하게 되어 매수인 지위의 불안정 원인이자 강제집행에 통한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공매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공사는 실무상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선행하고 있으면 공매 절차를 중지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에서는 여전히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양 절차의 조정에 대한 법률규정 없이 실무운영지침만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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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 방안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체계

로 운영되고 있어서 절차법이 충분히 다루어야 할 내용을 상당부분 규정하지 않아 실

무상 법해석 및 집행에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고, 국가 이외의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했음을 보았다.

따라서 체납조세의 채권자, 채무자 및 매수인 모두의 권리관계를 공정하고 신속하

게 확정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경매와의 비교를 통해서 도출하고자 한다.

1. 배분대상채권의 범위 확대

공매를 거쳐서 배분대상채권에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 지급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법률에 규정된 배분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특히 민사집행법상 배

분대상이 되는 채권들)은 배분에 참여하는 길이 막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매

제도에서 국세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조세채권의 확보만 중시하고 일반채권자의 배

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

진 채권자와 담보권보다 후순위에 있는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 못한 일

반채권자가 가압류하여 배당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에 규정된 배분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도 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공매통지 대상자의 범위 확대

체납처분 절차에서 국가 이외의 채권자는 공매통지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공매개

시사실을 알게 되고 배당요구를 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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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의무통지 대상에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하지만, 가압류권자, 입주자에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실무상 일반우편

으로 통지하고 있어서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공매사실을 인

터넷,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이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서는 통지대상을 비교적 넓게 설정하고 있음(<표 Ⅳ-3> 참

조)을 참조해서 체납처분 절차상의 의무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관련자(일반

우편 통지대상)에게도 등기우편 방식으로 공매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와 같이 공매통지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서 관련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해서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배분요구의 종기 규정 신설

구 민사소송법의 배당요구 종기는 ‘매각결정기일’이었지만 현행 민사집행법은 ‘첫 매

각기일 이전 법원이 정한 날’로 규정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단축했다. 이는 경매의 신

속성, 원활성 및 안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체납처분 절차의 배분요

구 종기는 국세징수법상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배분계산서 작성일’까지 

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 즉 매각결정기일보다도 늦은 배분계산서 작성일이므

로, 구 민사소송법이 경험했던 매수 포기·매각불허결정 등에 따른 공매의 불안정성, 

절차의 신속성 및 안정성 저해 등과 같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 절차의 배분요구 종기를 현행보다 단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사

집행법을 참조하여 첫 공매기일 이전의 적절한 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교부청구 규정 및 배분잔액 귀속 규정의 개선

1999년 12월의 국세징수법 개정에서 납기전 징수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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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삭제한 것은 파산이 선고되면 구 파산법(현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통합)에 의한 청산 절차가 진행되어 동 사유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이

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6조의 해석상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교부청구대상에 파산관재인을 계속 존치시키고 있는 것은 입법상 후

속 조치의 불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56조에서 파산관재인을 교부청

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제56조가 해석상 충돌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배분대상채권에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체납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지만, 체납자가 아닌 양도담보권자, 파산관재인 등에 배분잔액을 지급하

도록 하는 규정을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5.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의 경합시 조정 절차 마련

동일한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와 체납처분 절차가 경합하는 경

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세징수법상 체

납처분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로 일원화시키는 방법이다. 하나의 집행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압류단계부터 경합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를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구분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배치하며, 법

원의 부담이 과다하게 가중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택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으로 구분된 현재의 체제

를 인정하되 각 법률에 조정 절차를 규정하는 방법이다. 셋째, 국세징수법, 민사집행

법 이외에 제3의 법률을 제정하여 조정절차를 규정하는 방법이다43). 두 번째와 세 번

째 방법은 양 절차의 압류단계에서 경합을 인정하되 압류가 선행하는 절차에 의해 환

가 절차를 진행하여 조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게 된다.

43) 김경종(2006)의 논문에서는 제3의 법률로 제정할 것을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법안내용은 동 
논문의 부록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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